

에코 물류 패키징 설계 단계

제품의 파손성 해석

유통과정 중에는 포장화물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취급을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컨베이어나 포크리프트에서 바닥으 로 떨어지든가 수송용기에 의한 충격, 즉 트럭의 출발 및 정지, 도로상의 움푹 팬 구멍 위나 철길, 교차로를 지날 때 혹은 화차의 연결 동작 등에서 기계적 충격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포장화물은 바닥이나 트럭 적재면, 파렛트 혹은 다른 포장 화물들과 충돌하게 되며 이 충격은 양쪽 물체에 기계적인 충격을 일으키게 된다.

제품의 충격 파손성(shock fragility)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을 일 정 높이에서 떨어뜨려보는 것이다. 점점 높은 낙하높이에서 떨어뜨려 어느 시점에 서 제품의 어느 부위가 파손되면 그 높이가 제품의 파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어떤 전구가 50cm의 충격 파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 표현일 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구가 50cm 높이에서 카펫으로 떨어졌다면 파손이 일 어나지 않았겠지만 30cm 높이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으면 파손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하높이 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방법의 측정법이 필요하 다.

(1) G값

충격은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감속이 이루어진다. 어떤 포장물이 4ft의 높이 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약 16ft/sec(11mph)의 속도로 1ms(0.001초)에서 100ms(0.1초)동안 머물게 되고 이 시간은 바닥의 재질에 따라 다르다. 물론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면 걱정될 것이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포장재 제작비용이 문제가 되며, 비용을 절약하다 보면 제품에 미치는 충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장설계사는 유통과정의 정보를 파 악하여 이에 적절한 진동이나 낙하시험을 거쳐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허용충격의 크기를 결정하여 주어야 한다. 여기서 충격의 크기를 나타내어주는 충격계수를 G 라고 하며 G = 가속도(a)/g(g = 중력가속도(9.8m/sec2)) 이다. 여기서 가속도는 포장물의 낙하 시 감속도(deceleration)로 포장물이 바닥에 닿아 완전히 정지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감속도는 (속도변화/시간변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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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에서 4ft의 낙하에서 감속도 범위는 (16-0)/0.1=160ft/sec2 에서 16,000ft/sec2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알기 위해서 감속도는 중역가속도 와 비교하게 되는데 중력가속도는 g = 32.2ft/sec2 = 386.4in/sec2 = 98m/sec2이 다. 상기 포장물의 감속도는 중력가속도에 비하여 160/368.4 = 0.4배, 16000/32.2=40배이다. 완충포장용어로 0.4G에서 40G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만 일 중력장 안에서 98m/sec2의 가속도를 경험하게 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98m/sec2)/(9.8m/sec2) = 10 이고, 여기서 10은 중력가속도의 배수로서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의 10배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완충포장에서는 이를 10G의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G는 단위가 없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m)과 가속도(a)를 곱한 것이 그 순간의 힘(F)이 되므로
F = m x a 가 되며 무게(W) = g x m 이므로 F = W x G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30G는 충격순간의 힘이 무게의 30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허용충격의 크기 G는 다음과 같다.

표 11. 제품별 G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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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텔레비전의 최대허용 G 값이 50이므로 텔레비전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가속도는 50 x 9.8m/sec2 = 490m/sec2이 된다.

따라서 충격 순간의 최대 순간가속도가 490m/sec2이 넘으면 텔레비전에 불량 요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의 무게를 2kg이라고 가정하면 F = 2kg x 50 = 100kg으로 텔레비전에 100kg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불량요인이 생기 게 된다.

일반적으로	포장화물에	가해지는	충격치는	20ms(0.02초)동안	지속되고	약



150g의 크기 혹은 “높이”를 가진다. 기계적 충격은 가해진 무게와 지속된 시간의 곱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독자가 200g의 충격을 받았다면 독자는 순간적으로 20,400kg의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신체의 근육과 신경시스 템에 의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만약 이러 한 충격이 좀 더 계속된다면 독자에게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이다. 포장화물에 주는 충격은 크던 작던 간에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계적 충격이란 물체의 위치, 속도 혹은 가속도 가 갑작스럽게 변할 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충격은 또한 가속도의 급속 한 증가에 이어 매우 단시간 내에 급속한 감소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충격이 시간 대 가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림 8의 (a)와 같이 매우 단순하 다. 이것을 그림 8의 (b)와 같이 곡선으로 나타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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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계적인 충격의 표현


(2) 파손성 평가법의 변화와 시험규격

수송 포장기술이 공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완충, 방진 포장 설계가 그림 8에 나 타내기까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포장기술의 기초연구는 미국 농무성 임산물 연구소(Forest Products Lab. US Dep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골판지와 각종 완충재(발포폴리스티렌, 발포폴리에틸렌, 우레탄 폼 등)의 정 적 압축특성과 진동, 충격 등의 동적 완충특성의 조사가 세밀하게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미군규격(Military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 MIL),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 협회), TAPPI(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USA), PI(The Packaging Institute, USA) 규격에 포장재료의 특성 평가법 및 측정법이 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포장 재료 시험방법을 참고로 하여 1970년에 한국산업규격(KS)에 규격화하였다.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수송포장에 대한 강도시험 평가법이 조사, 연구되어 1970년대에는 포장화물의 낙하시험법, 진동시험법 등의 각종포장 관련 평가시험법 이 정리되었다.

한편 제품의 파손성을 기초로 한 수송보호포장을 위한 설계기법은 1953년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장학부가 설립되어, 여기를 중 심으로 역학적 이론을 기초로 한 완충, 방진 포장기술이 확립, 체계화 되었다. 이 러한 수송포장 설계기법은 그 이후 각국에 소개되어, 지금까지 여러 포장기술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제품의 충격 파손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술은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응답연구(미국 M.A Biot) 등을 계기로 1950년대 초기에 미국해군연구소(U.S Naval Orduance Lab.)의 M.Kornhouser, Vignes에 의해 연구개발 되었다. 그 이 후 파손성 연구는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확대 전개되어 다음과 같은 평 가기술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 충격현상의 특성조사는 충격이 기기(제품)에 대해 손상을 일으키는 가능성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거의 충격레벨 시간 파형대신에 주파수 영역으 로 잡은 충격 응답 스펙트럼으로 평가한다.

· 제품의 충격 파손성은 과거에 가속도레벨(G factor)로 평가하였지만 이것 을 가속도, 속도, 파형의 3요소로 파악하여 손상한계곡선으로 나타내었다.

· 파손성 측정시험으로 사용하는 파형은 과거 규정은 가속도 레벨과 시간으 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톱니파형, 직사각형파 등의 파형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의 충격 파손성을 측정, 평가하는 시험방법이 미국재료시험협회의



충격 파손성 평가 소위원회(ASTM D 10,15 Fragility Assessment Subcommittee) 에서 검토되어 1974년 규격안으로 제시 되었다. 내용은 기기(제품)의 충격 파손성 을 반정현파와 사다리 형파에 의해 측정하여 이것을 손상한계곡선(Damage Boundary Curve)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image: ]이 시험 평가법은 1974년에 미군규격인 MIL HDBK 304B「완충 포장 설계 에 규정되었고, 1977년에 ASTM D 3332 [충격시험기를 사용한 충격 파손성 측정 법(Mechanical Shock Fragility of Products, using Shock Machines]으로 제정되었 다. 이것에 따라 완충포장설계 및 기기개발 시점에 있어서 기계강도 설계가 과거 에 비해 정밀도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또 각 방면으로 실측된 파손성 측정결과 가 상호비교 할 수 있게 되었다.

(3) 손상한계곡선

표 12. 제품의 충격 파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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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충격 파손성을 표시한 표 12를 기준으로 최대 G값이 같다면 각 제품 의 충격 파손성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충격지속시간은 어떤가?

알람시계를 아래와 같은 그림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왼쪽 그림(GAS PROGRAMMER 충격시험기)의 제품은 25G에 파손되었더라도 오른쪽 그림 (PLASTIC PROGRAMMER 충격시험기)에 의한 제품은 300G에서도 파손되지 않 았다. 이것은 충격 시 발생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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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격 파형과 충격 시간

(a) 의 충격에서 파손되었다면 최대 G를 두 배로 하고 충격 지속시간을 절반 으로 줄이더라도 같은 충격을 받게 되므로 파손된다. 제품 내의 취약부위에 전해 지는 충격은 충격 파형의 지속시간과 취약부위의 고유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 라서 제품 파손은 제품에 가해지는 최대충격(G)과 충격지속시간(TIME)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최대충격(G)ⅹ충격지속시간(TIME)으로 충격파형의 면적과 관계가 있 고(Gas programmer shocks의 경우) 그 면적은 속도변화(∆V)이다. 즉 짧은 충격 지속시간을 가진 충격에서 제품이 파손하려면 속도변화가 어느 이상으로 커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긴 충격지속시간을 가진 충격에서 파손여부는 최대충 격 G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완충포장설계에 이용한 것이 손상 한계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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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대 충격과 충격 지속 시간



손상한계곡선(Damage Boundary Curve)이란 어떠한 충격이 제품에 손상을 일으키고 어떤 충격에는 안전한 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법이다. 손상의 원인이 되는 충격에는 「가속도」와 「속도 변화」라는 2개의 측면이 있다. 속도 변화 또는 충격 시 가속도하에 있는 영역(파형에 둘러싸인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 은 충격 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속도변화가 클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크 다. 제품에 충격을 가할 경우, 그 제품이 손상을 받기 직전의 속도 변화를 한계속 도변화(critical velocity change, ∆Vcr)라고 한다. 이 한계속도 변화 이하에서는 가속도 레벨이 어떠한 크기여도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레벨 이하에서는 본 질적으로 제품에 손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계 속도 변화를 넘는 것이 반드시 손상의 발생과 결부되지는 않는다. 제품을 허용할 수 있는 가속도가 한계 가속도(critical acceleration, Gcr) 이하라면 속도 변 화를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 속도」와 「한계 가속도」가 함께 한계 값을 넘은 경우 제품손상은 발생하게 된다.

한계 가속도는 제조자들이 흔히 말하는 제품의 G값을 말한다. 한편 한계속도 변화는 충격속도(impact velocity)와 반동속도(rebound velocity)의 합인데 이것은 낙하가 아무리 빨라도(G값이 아무리 높아도)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면 파 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전형적인 손상한계곡선으로서 충격 펄스의 손상을 일으키는 매개 변수의 플롯과 가속도와 속도 변화에 의해 손상될 영역(사선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만일 가속도와 속도변화의 조합이 사선부의 범위 밖에 있다면 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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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손상한계곡선

예를 들면, 입력 충격의 속도 변화가 제품의 한계 속도 변화 이하이면, 가속 도 레벨이 100G, 1000G, 10000G 혹은 그것 이상이어도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높은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충격의 시간 폭을 지극히 짧 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정한 면적 또는 속도 변화 안에서 가속도 파형의 형태(충격의 시간 폭)를 자유롭게 콘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 일 우리가 펄스의 높이를 매우 높게 한다면(매우 높은 G 레벨의 가속도 펄스), 면 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충격의 시간 폭은 지극히 짧은 것이 된다. 사실 충격 펄 스의 작용 시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 제품에는 충격의 에너지가 입력되지만 그 가 속도 레벨에 제품이 응답되지 않는다. 즉, 입력된 속도변화가 제품의 한계 속도 변화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제품에 대한 파손한계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은 ASTＭ Ｄ 3332의 충격시 험기(shock machine)를 사용하여 제품의 기계적 파손성을 측정하는 표준시험 방 법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충격시험기에 고정시키고 두 가지 극심한 형태의 충격, 즉 매우 높은 G의 매우 짧은 충격지속시간, 그리고 매우 낮 은 G의 매우 긴 충격지속시간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DBC의 몇 가지 중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면, 첫 번째 단계는 우선 한계속도변화(Critical Velocity Change: ∆Vcr)를 산출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일반적으로 2ms) 충격펄스를 일으 키는 충격시험기(plastic programmer)가 사용된다. 제품을 충격기록계의 테이블에 고정시키고 낙하높이를 점차 높이면서 제품이 손상을 받을 때까지 낙하시킨다. 제품에 손상을 일으키는 점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한계속도 변화(∆Vcr)는 파손 을 일으키는 점의 바로 앞의 점이 된다. 수직선은 ∆Vcr 에 대하여 도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충격시험기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사다리꼴 파형인 저가속 도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충격을 받는 면은 주로 가스 피스톤(gas programmer)을 사용하게 된다. 피스톤 내에서 높은 가스압력은 비교적 높은 가속도 값을 가진 짧 은 사다리꼴 파형을 일으키는 반면 낮은 가스압력은 낮은 가속도 값을 가진 긴 파형을 일으킨다. 충격시험기는 일정한 높이에서 가스피스톤이 낙하되도록 설정되 어야 한다. 낙하높이는 속도변화(Velocity Change)가 (π/2)∆Vcr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함으로써 DBC의 우측하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절한 낙하높이 가 정해지면 손상 받지 않은 제품을 다시 충격시험기의 테이블에 고정시키고 낙 하시험을 계속한다. 낙하는 가스 피스톤의 압력을 점점 높임으로써 속도변화는 고 정되어있는 반면 가속도 값은 점차 증가한다.(펄스 지속시간은 낙하할 때마다 점 차 감소한다.) ∆Vcr, Gcr은 그림 12의 (b)와 같이 그려진다. 파손지점 바로 앞 의 가속도 지점을 한계가속도(Critical Acceleration, Ac)라고 하며 X축 방향으로 도식한다.

DBC를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왼쪽 하단의 각진 코너를 곡선으로 연결시키 는 것이다. 그림 12의 (c)에 나타난 것처럼 ∆Vcr, 2Ac지점과 (π/2)∆Vcr, 2Ac 를 연결시킨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작성된 DBC는 제품의 한쪽 방향에 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파손특성을 알려면 그림 13과 같이 여러 개의 DBC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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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파손한계곡선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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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품 방향별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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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ＭＤ3332 시험방법을 정리하면

· 새로운 제품을 충격시험기에 고정시키고 plastic programmer(매우 높은 G,
매우 짧은 충격지속시간)에 낙하시킨다.

· 낮은 낙하높이(보통 1인치)에서 시작하여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높이를 점 차 상승시키면서(보통 1인치) 시험을 계속한다.

· 결국 제품이 파손되면 그 높이에서 제품의 한계속도변화(critical velocity change, ∆Vcr)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충격파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 파손된 제품을 치우고 gas programmer(매우 낮은 G의 매우 긴 충격지속 시간)를 설치한다.

· 테이블 낙하높이를 한계속도변화보다 최소한 1.57배 더 높게 되도록 설정 한다. 낙하높이는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는다.

· 새 제품을 올려놓고 가스 압력이 50psi가 되도록 설정하여 시험을 시작한 다.

· 낙하시험을 수행하고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50psi씩 높이면서 시험을 반복 한다.

· 결국 제품이 파손되면 이 가스압력에서의 G값이 한계 가속도(critical acceleration, Gcr)가 된다.

· 반복시험에 의한 제품의 피로로 인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STM D 3332는 계단식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즉, 2개의 새제품을 이용 하여 3번과 8번 상태의 시험을 반복한다. 이 새제품들이 단지 1회의 낙하 로 파손된다면 시험은 끝이 난다.

· 손상한계영역을 표시한다.



· 제품의 낙하면에 따라 파손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측면이나 윗면 등) 필요 하다면 다른 면으로 낙하하면서 시험을 반복한다.

이상의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제품의 낙하면, 제품의 취약부의 선 정, 반복낙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속도 변화가 제품의 한계 속도 변화를 넘어가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가속도를 한계 가속도 이하의 레벨로 낮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완충 포장재 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완충재로 보호된 포장제품에 외부로부터 높은 충 격이 더해져도 제품에는 감쇠된 저 레벨의 충격밖에 전해지지 않게 된다.

손상한계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종류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제품의 한계 속도 변화를 결정하기 위한 스텝 속도시험과 한계 가속도를 조사하기 위한 스텝 가속도시험이다.

1) 스텝 속도 시험 (STEP VELOCITY TEST)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충격 시험기의 테이블이 있고 속도 변화가 비교적 작은 사인 충격 펄스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주기(duration)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시험장치는 입력 충격의 가속도에 응답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 요하다. 대부분의 상업적 시험기는 2∼3msec의 반 사인(half sine) 펄스를 발생시 킨다. 펄스를 발생시킨 뒤, 기능적, 물리적, 외관상 시험제품에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지를 관찰한다. 만약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같은 주기로 가속도 레벨을 약간씩 크게 해 충격 펄스를 더한다. 이 작업을 시험제품에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한다. 손상 발생 직전에 입력된 가속도변화의 값이 시험제품에 대한 한계 속도 변화가 된다.

한계 속도 변화는 자유 낙하했을 때의 등가 낙하 높이의 범위(EFFDR; equivalent free fall drop range)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값은 시험제품을 무포 장 상태로 딱딱한 바닥위로 낙하시킨 경우 파손되기 직전의 낙하 높이가 된다. EFFDR의 계산식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무포장 제품을 낙 하시켰을 때 충돌할 바닥면의 종류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기 직전의 낙하 높이 범 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당연히 제품을 부드러운 바닥에 낙하시키는 경우



딱딱한 바닥에 낙하시키는 것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낙하시킬 수 있다. 이것이 왜 특정높이를 정하여 그 이상은 파손이 일어나고 그 이하는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간단히 정하기보다는 낙하높이 범위를 정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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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등가 낙하높이 범위 계산식

2) 스텝 가속도 시험 (STEP ACCELERATION TEST)

스텝 가속도 시험을 위해서 새로운 시험제품을 충격 시험기의 table에 놓고 비교적 큰 속도 변화로 낮은 가속도 각형 파형(square wave) 펄스를 더한다. 입력 속도 변화의 크기는 스텝 속도 시험에서 결정된 한계 속도 변화보다 최소한 1.57 배의 크기라야 된다. 이것은 시험이 손상범위의 코너부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이 코너부는 제품이 속도에 민감한 범위로부터 가속도에 민감한 범위로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충격을 가한 후, 시험제품의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손상이 없으면 속도 변화를 거의 같게 하고, 가속도 레벨을 조금 크게 해 충격을 더한다. 이 과정을 시험제품에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한다. 손상이 발생하는



직전에 입력된 충격이 그 시험제품의 한계 가속도로 정의된다.

이로서 포장설계자는 제품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입수 하였다. 한계 속도 변화로 무포장 제품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최대 낙하 높이를 알게 된다. 만약 낙하 높이가 STEP 1에서 규정된 것보다 낮은 값이면 완충재가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포장시스템은 설계 낙하 높이로부터 떨어뜨려진 경우 반드 시 한계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서 전달해야 한다.

매우 가혹한 테스트 프로그램의 경우, 손상한계곡선은 시험제품의 각 방향에 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기에는 각 방향으로 시험제품이 2개씩 필요하게 된다. 하나는 스텝 속도 시험용으로, 또 하나는 스텝 가속도 시험용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제품이 prototype의 상태일 때는 이 스텝 시험과 같은 파괴 시험에 많은 시험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희귀하다. 그 때문에 손상을 받아도 좋은 시험제품의 수를 제한하여 3축만으로 시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시험제품 에 수리를 하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의 시험제품과 여분의 부 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다.

한계 가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형 파형은 조심스러운 결과를 준 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속도와 작용 시간으로 규정된 각형 파형은 충격 시험으로서는 가장 엄격한 조건이다. 이것은 펄스 주기에 의해 결정 되는 기본 진동수뿐 만 아니라, 파형의 급격한 상승과 낙하와 관련된 모든 높은 파형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각형 파형은 가속도 레벨과 속도 변화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파형에서는 이 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15는 타입이 다른 파형의 손상범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플롯에서 보듯이 각형 파형은 다른 파형의 모든 손상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포장 설 계자에 있어서 지극히 유용한데 그것은 제품개발 초기단계에는 포장이 제품에게 어떤 형태의 파형을 전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형파형을 이용한 시험으로 포장설계자는 최종 포장설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시험제품이 주어진 속도변화와 가속도 레벨의 각형파형 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충격 파형에 의한 시험들도 통과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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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양한 파형에서 손상 범위

공학적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각형파형을 이 용하여 손상한계곡선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 그림 15에서 보듯 각형파형은 수평 라인을 형성하고 이 때문에 한계 가속도의 결정을 하나의 속도 변화 라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파형으로 손상한계를 결정하려고 하면 위로 치솟는 형태의 복잡한 곡선 이 되어 많은 시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으로 커브를 작성하려고 하면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제품도 수백 개가 필요하게 되기에 시간적으로도 수 주간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는 특정의 충격파형에 대해 정밀 도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파형들이 제품손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거의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한계 가속도를 정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

(4) 진동(Vibration)

진동에 의한 손상은 제품이 가장 민감한 진동수에서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포장의 설계에 있어서 이들 진동수 영역에 대한 확인은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 제품의 진동 시험의 목적은 제품 내부의 주요 부품(critical components)의 고유 진동수 또는 공진 진동수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진동 시험은 시험제품을 진동 시험기의 table에 고정시키고, 넓은 주파수대에 낮은 레벨의 사인곡선을 입력하는 것이다. 제품을 시각과 청각, 또는 주요 부품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그 응답을 계측해 공진 상태를 조사한다. 만약, 시험제품



이 기기(instruments)이면, table 입력과 컴퍼넌트의 응답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table 입력에 대한 컴퍼넌트의 응답비를 주파수의 함수로서 출력할 수 있 는데 이것을 전달 함수라고 부른다.(그림 16 참조). 전달 비율(응답을 입력으로 나 눈 것)은, 컴퍼넌트의 고유 진동수 또는 공진 진동수의 피크를 가집니다. 이 비율 를 플롯하는 것으로 실험의 공진 탐지를 할 수 있다.

제품의 공진 진동수가 결정되면 진동시험기의 진동수와 미리 설정된 시간에 서 휴지(dwell)하기 위해 가진력을 조정한다. 이것을 통해 손상이나 파손을 일으 키는 경향이 있는 진동수 영역을 찾아 낼 수 있다. 시험제품을 1축 이상으로 유동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축 상에서 제품의 진동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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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고유 진동수에 따른 전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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